
         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』 제4조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을 아래와 

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  가. 해촉 근거: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제4조 제4항 제3호

             나. 대상자 현황: 총 35명 중 12명 해촉(붙임1 참조)

붙  임  1. 해촉 명단 1부.

        2.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명단 1부. 끝.

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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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
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”

   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   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

   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
